
악취 화학물질 대기농도 조사
환경부 , 악취방지법 입법예고 …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앞으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은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도지사는 악취 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

여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대기농도와 악취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7월7일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악취 규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지역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완충녹지 조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악취가 심하

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또 사업장 외부에서 악취발생 물질의 부적정한 소각이 금지되고, 공공수역의 악취도 철저하게 관리되며, 악

취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악취판정사 자격제도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악취방지법 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되며

200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이름과 주

소를 밝히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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